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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단 역치에 한 배심설시 차의 효과*

성 유 리 박 배†

충북 학교 심리학과

국민참여재 에서 사가 배심원에게 제시하는 법설시에는 범죄사실에 해서 합리 인 의

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 을 때 유죄를 인정해야 한다는 “합리 의심의 월 기 ”

에 한 설명이 포함된다. 합리 의심의 월 기 은 일반 으로 배심원들이 평의를 시작

하기 직 에 설명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설시 차(증거 이 , 증거 이후)에 따라 피고인에

한 유죄/무죄 인정에 차이가 생긴다는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그 인지과정을 알아보고자 하

다. 배심원 자격을 가진 만 20세 이상 성인남녀 189명을 상으로 합리 의심의 월 기

에 한 설명을 증거 과 후에 받은 집단이 증거 후에만 설시를 받은 집단과 설시를 받지

않은 집단보다 피고인에 한 유죄인정비율이 낮은지 분석한 후, 설시 제시 차와 유죄인정

비율 사이의 두 가지 인지과정을 확인하 다: 1) 유죄 단 역치 생성, 2) 증거의 증명력 평

가. 분석 결과, 설시를 증거 후에 받은 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 피고인의 유죄를 단하

기 한 역치가 높게 형성된 것을 확인하 으나, 증거의 증명력은 설시 제시 차 간에 유의

한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배심원이 재 에서 설시를 증거 에 받았을 때, 각 증거

의 증명력을 합리 의심의 월 기 으로 평가하기보다는 유죄결정을 한 역치수 을 조

정하여 그것을 기반으로 피고인에 한 최종 단을 한다고 해석되었다.

주요어 : 법 설시, 합리 의심의 월기 , 유죄인정율, 유죄 단 역치, 증거의 증명력, 국민참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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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 혹은 배심재 에서는 법에

한 지식과 경험이 많지 않고, 법 단을

한 훈련을 받지 않은 일반인이 피고인의 유무

죄 여부에 한 단과 양형의 결정에 참여한

다. 이러한 재 제도의 기본취지는 사실의 발

견과 정의의 구 이 사회에서 통용되는 가치

상식 기 과 괴리되지 않도록 유지하기

해서다. 그러나 배심재 에 참여하는 일반

인의 단과 결정이 법체계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원칙과 통시 가치, 그리고 국가가 지속

으로 지향하는 사회 선을 도외시한 채,

부침하는 의 의견과 태도에 따라 시간 ,

공간 으로 달라져서도 안 된다. 일반 으로,

배심원은 그러한 기본 법원칙과 일 된 법

가치에 한 지식이 부족하고, 구체 인

법규조항을 알지 못하므로, 사가 배심원에

게 피고인의 유무죄와 형량을 결정하는 데 필

요한 법원칙과 법규조항을 알려줘야 한다. 법

원칙과 법규조항에 한 사의 구두로 된 설

명을 ‘배심설시’라고 부른다. 국민의 형사재

참여에 한 법률에서는 ‘재 장은 변론이 종

결된 후 법정에서 배심원에게 공소사실의 요

지와 용법조,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증거능력, 그 밖에 유의할 사항에 하여 설

명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다(국민의 형사재

참여에 한 법률 제46조 제1항). 이처럼

사는 재 후기에 사건의 종류, 피고인의

상태, 검사의 공소사실, 변호인의 주장에 근거

하여 법정에서 활용해야 할 용법을 배심원

에게 설명하는데, 그 에는 모든 형사재 에

서 반드시 고지되어야 하며 배심원이 숙지해

야 하는 필수 인 설시도 있다. 피고인은 유

죄가 입증되기 까지 무죄로 추정된다는 무

죄추정의 원칙(presumption of innocence), 피고인

의 유죄를 입증할 책임이 검사에게 있다는 검

사의 입증책임(burden of proof), 검사의 입증이

모든 합리 의심을 월하는 정도로 확실해

야 비로소 유죄를 단할 수 있다는 ‘합리

의심의 월 기 (standard of proof beyond a

reasonable doubt)’이 그러한 필수 인 설시내용

이다. 재 부에서는 법률용어 이해에 한 어

려움을 돕기 해 필수 인 설시내용인 일반

법리에 한 설명, 사건의 쟁 련 례

를 정리한 자료를 서면으로 사 에 제공하고

있으나, 시간의 제약으로 미흡한 편이며 설명

이 부가될 것을 권고한다(황일호, 2010). 한,

서면자료는 다른 법 차에 비해 공식 으로

엄격함이 떨어지고, 배심원에게도 자료 숙지

에 한 의무를 주지 않으며, 사건에 한 내

용에 비해 일반법리를 다루는 비 이 히

은 편이다.

합리 의심의 월 기 은 범죄사실의 인

정이 “합리 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제307조 제2

항)에 근거한다. 이 기 은 법 단에 사용

되는 모든 단기 들 가운데 가장 높은 수

의 증명력을 요구하는 기 이다(Newman, 1993;

United States v. Fatico, 1979). 그러나 이 기 의

내용이 추상 이므로 배심원이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배심원에 따라

그 의미가 다르게 해석 혹은 용될 가능성이

크다. 그 기 을 숫자 즉, 확률개념으로 정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들(e.g., Kagehiro

& Stanton, 1985)이 있으나, 법원에서는 양 으

로 정의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그

로, McCullough v. State(1983) 재 에서 네바

다주 법원은 법 인 단 기 은 본질 으

로 질 인 개념이기 때문에 일심법원의 사

가 합리 의심의 월 기 을 양 인 수치를

사용하여 배심원에게 설명한 것이 잘못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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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유로 일심 결을 기한 바 있다. 강동

우(2013)는 합리 의심에 한 확신의 범 를

일정한 수치로 환산한 기 에 맞추어 유무죄

를 단하는 것은 다양한 국민이 참여하는 국

민참여재 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객

인 수치라 하더라도 그 수치가 다른 해석

의 복잡성을 일으킨다고 주장하기도 하 다.

합리 의심의 월 기 을 확률 수치로 명

시할 수 없으므로, 사는 일상언어와 상식

개념을 사용하여 배심원에게 ‘합리 인 의심

이 없는 정도의 증명’을 이해시켜야 한다.

사는 재 이 진행되는 모든 순간에 설시를 제

시할 수 있으나(Cohen, 2000), 합리 의심의

월 기 은 사실인정(유무죄 단)을 한 법

기 이므로 일반 으로 공 이 모두 종료

되고 배심평의가 시작되기 직 에 사에 의

해 설명되는 것이 상례다. 배심원은 사가

설시하는 법과 합리 의심의 월 기 을 재

과정에서 보고 들은 증거와 증언에 용하

여 유무죄 여부를 결정한다.

배심원들이 사의 배심설시에 따라 사건이

해, 사실인정, 그리고 법 용의 정확성과 합

리성을 제고하는지에 한 심이 높아지고

있다. 복잡한 사건에 한 모의재 을 이용한

ForsterLee와 Horowitz(2003)의 실험연구에서 공

이 시작되기 에 사가 미리 배심원들에

게 배심설시를 한 조건에서 모의배심원들은

증거와 증언을 더 많이 기억하고, 더 정확히

이해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그 이유는 배

심원들이 미리 용법과 합리 의심의 월

기 을 알고 공 에서 제시되는 증거와 증언

을 보고 들으면 증거/증언에 한 이해와 평

가가 법규와 법 기 에 맞도록 더 체계 으

로 구조화되고 일 성을 가지게 되기 때문이

다(ForsterLee & Horowitz, 2003). 다른 연구에

서는 설시를 재 의 마지막 부분에 제시할 경

우, 배심원은 단기 이 설명되기 , 재 이

진행되는 동안 이미 피고인의 유죄 혹은 무죄

를 단을 한다(McBride, 1969). 재 이 진행되

는 동안 피고인의 유죄 혹은 무죄를 결정하는

것은 그 결정을 한 법 기 이 사에 의

해 설명되기 에 개인의 경험, 상식, 심지어

는 편견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그

단이 법 으로 정당한 것인지가 모호할 수 있

다. 반면, 증거제시 이 에 설시를 한다면, 배

심원은 법 인 기 에 따라 증거를 해석할 수

있다(Heuer, & Penrod, (1989). 많은 연구에서

법 설시가 증거제시 이 에 이루어질 때,

설시에 한 높은 이해, 개인의 편견 감소,

증거이해의 증가, 피고인에 한 유죄 단의

감소가 확인되었다(Goldberg, 1981; Elwork,

Sales, & Alfini, 1977; Smith, 1991; Kassin, &

Wrightsman, 1979; ForsterLee & Horowitz, 2003;

Simon, 2004). 다른 연구에서는 설시를 증거

제시 이 에 할 경우, 증거를 본 이후에 설시

를 받는 경우에 비해서 배심원이 증거를 더

잘 기억하 다(Kassin & Wrightsman, 1979;

Elwork, Sales, & Alfini, 1977). ForsterLee, Horwitz

와 Bourgeois(1993)은 기소된 피고인이 다수인

복잡한 재 에서 증거제시 이 의 설시가 죄

가 있는 피고인을 구별하는 데 도움을 다는

사실을 발견하 다.

설시를 제시하는 차가 사건, 증거, 설시내

용의 이해 평가에 향을 주는데, 그보다

더 요한 것은 배심원의 유무죄 단 자체에

향을 주기도 한다는 것이다. 증거제시 이후

에 설시를 들은 집단이 증거제시 이 에 설시

를 한 집단에 비해 피고인의 유죄에 더

많이 투표하 다(Kassin & Wrightsman, 1979;

Ingriselli, 2015). 어떤 이유로 증거를 보기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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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시를 들은 사람은 그것을 재 마지막에 들

은 사람보다 피고인의 유죄를 단하는 경향

이 낮을까? 한 가지 가능성은 엄격한 ‘합리

의심의 월 기 ’에 한 사의 설시가 배

심원으로 하여 이후에 제시되는 증거들에

한 평가를 더 엄격하게 하도록 만들고, 결

과 으로 유죄를 단할 가능성을 낮추는 역

할을 하기 때문일 수 있다. 다른 가능성은

법 단기 에 한 설시가 유죄 단을

한 역치 자체를 높이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즉, 만약 증거 이 에 제시되는 설시가 유죄

를 단하기 한 배심원의 단역치를 높인

다면, 검사가 제시하는 증거의 증명력에 한

배심원의 평가가 동일하더라도 유죄 단 가능

성이 작아질 수 있다.

단역치

재 에서 검사는 공소를 통해 피고인의 유

죄를 증명한다. 그러나 검사가 피고인이 무죄

일 가능성이 없을 정도로 완벽한 확신이

드는 유죄증명을 하는 것은 실 으로 어려

우며, 이러한 실의 법칙을 반 한 법 기

이 합리 의심의 월 기 이다. 합리

의심의 월 기 은 피고인이 무죄일 수 있다

는 의심이 남아있으나 그것이 합리 인 인과

계에 의한 의심이 아니라면 유죄를, 합리

인 의심이라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것이

다. 배심원은 피고인이 무죄라는 가정(무죄추

정의 원칙)에서 시작해서 검사의 유죄증명을

거쳐 합리 의심의 월 기 을 기 으로 피

고인의 유죄와 무죄를 평결하게 된다. 그러므

로 유무죄 평결은 이분 인 양극단의 단이

지만, 이 사이는 연속 인 가능성으로 연결되

어 있다. 이와 같은 연속변인을 이분화하는

모든 단에는 단오류의 가능성이 불가피하

게 상존하게 되며, 단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 인 기 혹은 단역치(decision

threshold)를 필요로 한다(Newman, 1993). 이때

개인이 생성하는 유죄 단 역치는 서로 다를

수 있다. 한, 역치는 이론 이며 상징 인

개념이므로 완 한 측정이 불가능하다. 그러

므로 유죄에 한 역치를 직․간 으로 측

정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유죄 단을 한 양 인 역치측정에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 직 확률(direct rate)라 불리

는 방법은 피고인의 유죄에 한 최소한의 가

능성을 직 으로 묻는 방법이다. ‘합리 의

심의 월’에 해당하는 확실성(certainty)을 0%

와 100%의 사이에서 결정하도록 하기도 한다

(McCauliff, 1982). Simon(1969)은 사들에게 다

양한 범죄 의(살인, 횡령, 강간, 도, 경

도, 사기)로 기소된 피고인들을 상상하도록 요

구하고, “각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려면 피

고인이 범행했을 확률이 최소한 얼마라야 하

는지”를 질문하 다. Simon과 Mahan(1971)은

미국 일리노이 주에서 실제 재 에 참여하는

69명의 배심원들과 88명의 학생들을 상으

로 유죄 단을 한 확률 역치를 악하기

한 연구를 수행하 는데, 측정을 해 피고인

의 유무죄 여부를 범주 으로 단하고, 피고

인이 기소된 범행을 실제로 했을 확률을 .5단

로 나 어진 0-10리커트 척도에 평정하고,

최종 으로 Simon(1969)에서 사용했던 확률 역

치 질문 “각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려면

피고인이 범행을 했을 확률이 최소한 얼마라

야 하는지”에 응답하게 하 다. 그러나 직 확

률의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그 수치를 역치로

해석하기보다는 피고인에 한 유죄 단비

율 등의 단을 활용하여 복합 으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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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다른 방법으로는 통계 결정이론

(statistical decision theory)에 의한 것으로(Tribe,

1971), 한 결정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결과들

의 효용가치를 따져서 이익이 최 가 되고 비

용이 최소가 되는 결정 안을 선택하게 된다

는 이론이다. 측정 방법으로는 응답자에게 네

가지 단 결과들(유죄를 무죄라 했을 때, 유

죄를 유죄라 했을 때, 무죄를 유죄라 했을 때,

무죄를 무죄라 했을 때)의 각 효용가치(utility)

를 단하게 한 후, 단된 효용가치들을 결

정이론공식에 입해서 간 으로 역치를

알아낸다(Fried, Kaplan, & Klein, 1975). 그러

나 간 인 방법은 직 방법으로 역치

를 악하는 것보다 히 낮은 역치를 보

고(Nagel, Lamm, & Neef, 1981; Nagel, 1979;

MacCoun, 1984; Thomson, Cowan, Ellsworth, &

Harrington, 1984; Dane, 1985; MacCoun & Kerr,

1988; MacCoun & Tyler, 1988), 때로는 0에 가까

운 역치를 나타냈다(Dane, 1985). 최근, Dhami

(2008)는 ‘소속함수방법(membership function

method)’으로 명명된 새로운 측정방법을 사용

하여 합리 의심의 월 기 에 한 양

정의를 시도하기도 하 는데, 이는 ‘합리 의

심 기 에 속하는 검사의 유죄증명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다( 를 들면, 유죄일 가능성이

80%라면 “합리 의심이 들지 않은 정도”에 해

당하는지 0에서 20 사이에 표시).

증명력평가

재 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유죄를 증명하기

해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이때 법원은

해당 증거가 사실이나 문제를 입증할 수 있는

지를 결정하고 배심원에게 제시 가능한지 선

별하여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를 선별한다. 그

러므로 재 에 제시되는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들은 각각 사실을 입증하는 가치 혹은 정

도를 지니게 되는데 이를 증거의 증명력이라

한다. 다시 말해, 증명력이란 증거가 증명하려

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증거

의 실질 가치를 의미하며, 증명력이 없는

증거는 사실인정에 기여할 수 없다(김성민,

2006).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합리 의심의

월 기 에 한 한 방식의 설시가 제공되

는 경우에는 설시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에 비

해서 동일한 사건에 한 유죄결정 확률이 낮

아진다. 기 에 한 설시가 유죄결정 확률을

낮추는 이유 하나는 그 기 에 의해 사실

단자의 증명력(probative value) 단이 더 엄

격해지기 때문으로 믿어진다.

형사재 에서 검사가 제시하는 증거들의 증

명력은 개별 증거들의 증명력의 종합이다. 개

별 증거들의 증명력이 어떻게 종합되어 사건

의 집합 인 증명력이 도출되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지만, 사실 단자는 집합 인 증명력

을 단하기에 앞서 개별증거들의 증명력을

합리 의심의 월 기 에 의해 단해야 한

다. 유죄 단을 하기 해서는 사건의 모든

핵심 요소에 한 증거가 종합 으로 합리

의심의 월 기 을 능가하는 증명력을

지녀야 한다(In re Winship, 1970; Sullivan v.

Louisiana, 1993). 그런데 합리 의심의 월

기 에 한 기존의 배심설시는 모든 증거가

제시된 후에 이루어지므로 배심원은 재

에 제시되는 증거들에 해서 증명력 단을

유보하거나 합리 의심의 월 기 없이 임

의 , 사 기 에 의해 증명력을 단하게

된다. 설시를 증거 이 에 제시하 을 때 증

거에 한 이해도가 증가하고, 재 내용을 회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사회문제

- 502 -

상할 때 증거와 직 연 이 있는 정보를 더

잘 선별해 냈지만, 증거 이후에 설시를 제시

받은 경우에는 증거와 연 이 없거나 증거를

무시하는 정보, 개인의 사족이 포함된 정보에

더 많이 반응했다는 연구(ForsterLee, Horowitz,

& Bourgeois, 1993)를 통해 증거 이 에 제시된

설시가 재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증거들의

평가에 향을 미칠 것을 측할 수 있다. 즉,

배심원은 일찍 제공된 설시를 이해하고, 설시

에서 요구하는 법 기 에 따라 각 증거에

한 증명력을 평가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평

가 결과에 의해 피고인의 유무죄를 결정할 가

능성이 있다.

연구목

본 연구는 유무죄 단을 한 법 기 에

한 설시가 제시되는 차에 따라서 유죄

단 경향성이 달라진다면, 그것이 설시제시

차에 따라 증거평가가 달라지기 때문인지, 아

니면 단역치가 달라지기 때문인지를 가늠하

기 한 것이다. 구체 으로, 설시를 증거 이

에 제시할 경우, 설시를 증거 이후에 제시

하거나, 설시가 없는 경우에 비해 합리 의

심의 월 기 역치를 높게 형성하거나, 재

에서 제시하는 각각의 증거를 그 기 에 의

해 엄격하게 단하게 될 것이다.

실제 배심재 에서 사가 재 두에 증

거제시 이 에만 단기 에 한 배심설시를

하고, 공 이 종료된 후 배심원들이 유무죄

평결을 한 평의를 시작하기 에는 법

단기 에 한 설시를 하지 않는 것은 실성

이 없는 재 차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증거제시 이 과 이후에 설시를 두 번 반복하

는 차와 증거제시 이후에만 설시하는 차

를 비교하 다. 두 가지 차에서 배심원의

유죄 단 비율이 달라지거나 증거평가가 달라

지는 경우에 그것이 설시 차의 효과인지,

아니면 설시횟수의 효과인지를 구별할 수 없

는 학 문제가 생기지만, 실제 배심재

차에서 법 단기 에 한 배심설시를

어떻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지에 한 실

, 실용 암시를 도출하려는 것이 본 연구

의 목 이다.

방 법

참가자

참가자는 국민참여재 의 배심원 자격이 있

는 20세 이상의 성인남녀 202명으로, 등록된

패 이 국내거주자 약 58만 명인 온라인 조사

기 을 통해 모집되었다. 그 자신의 단에

한 확신감이 50% 이하라고 응답한 참가자

13명을 제외한 189명(남자 87명, 여자 102명)

의 자료가 분석되었다. 참가자들의 평균연령

은 38.65세(SD=8.63, 범 : 만 20~58세) 다.

단기 설시

국내에서 제공되는 설시는 각 사에 따라

각기 사용되고 그 내용이 다르며(박미숙, 이정

민, 황지태, 김 , 추형 , 임유석, 2008), 정

확한 설시내용을 입수하는 데 한계가 있다.

Stoffelmayr & Diamond (2000)는 합리 의심

월 기 의 설명방법에 한 미국연방 법원의

규범 논의와 그 기 이 사실 단자의 인식

체계에서 피고인의 유무죄 단에 실제로

용되는 양상에 한 경험 연구들을 종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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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합리 의심기 에 한 설명이 필수 으

로 갖추어야 할 네 가지 요건을 명시하 는데,

이를 비교 잘 표 한 설명으로 미국연방사

법센터(Federal Judicial Center: FJC)가 1987년에

제안한 설명을 시하 다. 이에 미국의 연방

사법센터(Federal Judicial Center)에서 제안한 합

리 의심 월 기 의 설시를 사용하 다.

설시에는 “검사는 피고인이 유죄라는 것을

합리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합리 의심의 월 기

’이라 한다”, “검사의 증명은 ‘명백하게 수

이 되는’ 증명보다도 더 강력해야 한다”,

“합리 의심이 없는 증명이란 피고인이 유죄

라는 것을 배심원이 확고하게 납득하도록 만

드는 증명을 말한다”, “그러나 세상에 완벽하

게 확실한 것은 극히 드물기 때문에, 형사재

에서 가능한 모든 의심을 배제하는 정도의

증명을 법이 요구하지는 않는다”, “모든 증거

를 고려했을 때 기소된 범죄에 해서 피고인

이 유죄라는 것을 확고하게 납득하 다면, 피

고인을 유죄로 인정해야 하고, 피고인이 유죄

가 아닐 실 인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생각

되면, 피고인의 무죄를 단해야 한다’는 내용

이 포함되어 있다.

독립변인

사의 배심설시 제시 차를 3가지로 조작

하 다: 증거제시 후, 증거제시 후, 설시 없

음. 먼 증거 후 조건은 사건에 한 시나

리오를 읽기 사의 설시를 먼 읽고, 증

거를 읽은 후에 동일한 사의 설시를 한 번

더 읽는다. 둘째로 증거 후 조건은 재 통용

되고 있는 차와 같이 재 시나리오를 읽은

후 설시를 읽는다. 마지막으로 설시를 주지

않는 통제조건을 포함하 다. 참가자는 세 조

건 하나의 실험조건에 무선할당되었다.

종속변인

설시제시 차와 유무죄 단 사이에 일어

나는 인지과정을 확인하기 해 두 가지 종속

변인을 측정하 다. 증거의 증명력 평가는 피

고인의 유죄증거 7개와 무죄증거 3개에 하

여 증명력을 -5 (유(무)죄를 증명하지 않

음)에서 +5 (유(무)죄를 완벽히 증명함)으로

11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 다. 유

죄역치의 측정을 해서는 두 가지 질문을 사

용하 다. 먼 피고인의 유죄 혹은 무죄를

이분 으로 단하게 하 고(유무죄 단), 더

불어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실

제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 사실일 가능성(유

죄확률)을 0%에서 100%로 응답하게 하 다.

차

사의 배심설시가 제시되는 동안 제공되는

안내문은 총 두 종류로 실제 배심재 에서 사

용되는 합리 의심의 월 기 에 한 사

의 배심설시와 국민참여재 제도에 한 설명

서다. 참가자는 조작된 실험조건에 따라 사

의 배심설시를 읽거나, 실험과 무 한 내용이

담긴 국민참여재 제도 설명서를 읽게 된다.

이는 세 실험조건이 실험에 응하는 시간을 일

정하게 하여 피로효과 등의 오염요인을 통제

하기 함이다.

참가자는 실험조건에 따라 사의 설시 혹

은 국민참여재 제도에 한 설명서와 피고인

의 유죄와 무죄를 증명하는 10가지 증거가 포

함된 시나리오를 읽었다. 그 후 각 증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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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증명력을 평가하고, 유죄확률을 평정하고,

유무죄 여부를 단하 다.

결 과

설시를 증거 후에 읽은 집단, 설시를 증

거 이후에만 읽은 집단, 설시를 읽지 않은 무

설시 집단이 응답한 유죄인정비율과 유죄확률

의 평균과 표 편차는 표 1과 같다.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증거 후설시 집

단이 유죄인정비율이 가장 낮았으며(76.4%),

증거 후설시 집단(83.6%)과 무설시 집단(84.1%)

은 상 으로 높은 유죄인정비율을 보 다.

세 집단의 유죄인정비율이 통계 으로 유의

미한 수 인지 확인하기 하여 교차분석

(chai-square analysis)을 실시한 결과, 세 집단의

유죄인정비율의 차이는 통계 으로 유의미하

지 않았다(=1.18, ns).

피고인이 실제로 살인을 범했을 가능성에

해 0%에서 100%로 응답한 유죄확률의 경

우, 증거 후설시 집단이 상 으로 가장 높

은 확률을 응답하 고(M=71.47, SD=18.31), 증

거후설시 집단은 그보다 조 낮은 확률을

(M=69.67, SD=21.79), 무설시 집단은 가장 낮

은 확률을(M=65.25, SD=22.49) 응답하 으나,

세 집단의 유죄확률 차이는 통계 으로 유의

미하지 않았다(F=1.47, ns).

유죄역치

피고인의 유무죄를 단할 때 참가자들이

사용한 유죄 단 역치를 추정하기 해 각 집

단의 유죄인정비율과 유죄확률(시나리오의 피

고인이 실제로 범행을 했을 확률)을 그림 1의

그래 로 제시하 다. 증거 후설시 집단이

다른 두 집단에 비해 유죄인정비율은 가장 낮

은 반면, 피고인의 유죄확률을 가장 높게 평

가하 다.

증명력평가

실험집단별로 재 에서 제시된 증거를 다르

게 평가하는지 검증하기 해 설시 차에 따

른 증거의 증명력 평가 수를 일원변량분석

하 다. 분석 결과, 무죄증거 하나인 화재

장에서 발견된 라이터에서 피고인의 지문

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

를 살해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는 ‘지문’ 문

항에서만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F=3.35, p<.05). 사후분석 결과, 증거후설시

조건(M=-1.24, SD=2.86)에서 무설시 조건

(M=-0.02, SD=2.25)보다 낮은 수 으로 해당

증거가 피고인의 무죄를 증명하지 않는다고

유죄인정비율 유죄확률평정

설시 차 N % M SD

후 55 76.4 71.47 18.31

후 61 83.6 69.67 21.79

무 37 84.1 65.25 22.49

표 1. 설시 차에 따른 유죄인정비율과 유죄확률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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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하 다. 그 외의 다른 9개의 증거에서는

실험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

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배심원에게 사의 설시를

제시하는 차에 따른 유죄인정비율의 변화와

그 인지과정을 알아보고자 하 다. 구체 으

로, 설시를 증거제시 이후뿐만 아니라 증거제

시 이 에도 듣는 경우, 합리 의심의 월

기 을 용하기 한 유죄 단 역치가 높게

형성되거나, 재 에서 제시되는 각각의 증거

를 엄격하게 단하거나, 혹은 이 두 과정이

모두 나타날 것으로 가정하 다.

설시를 재 이 시작되기 과 끝난 후에 읽

은 집단에서는 재 이 끝난 후에만 읽은 집단

과 설시를 읽지 않은 집단에 비해 낮은 유죄

인정비율을 보인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실

제로 살해했을 가능성 즉, 유죄확률에 해서

는 설시를 증거 후에 읽은 집단이 설시를

증거 이후에만 읽은 집단과 설시를 읽지 않은

집단보다 높게 평가하 다. 유죄인정여부와

유죄확률평가에서는 각각 세 집단 간의 차이

가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그 두

가지가 결합한 결과양상은 설시를 증거 후

에 읽은 집단이 증거를 증거 이후에만 읽은

집단보다 높은 단역치를 가지고 피고인의

유죄 혹은 무죄를 단하 음을 알 수 있다.

이 역설 인 결과는 증거 후설시 집단에서

유죄 단의 역치가 다른 두 집단(증거후설시,

무설시)에 비해 높게 형성된다는 것을 의미한

다. 앞서 언 한 것처럼, 역치는 명확한 수치

로 측정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다. 그러므로

체변인인 유죄확률평가와 유죄인정여부로

각 집단에서 용된 유죄 단 역치를 가늠해

야 한다. 실제 피고인의 유죄일 확률은 낮음

에도 불구하고( 를 들어 50%) 피고인에게 높

은 비율로 유죄를 선고했다면( 를 들어 80%),

피고인의 유죄일 확률이 70%이고 유죄선고비

율이 75%인 집단에 비해 낮은 유죄 단 역치

그림 1. 설시제시 차별 유죄인정비율과 유죄확률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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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유죄를 선고할 수 있는 약한 역치)를 가

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증거의 증명력 평가는 세 집단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해석할만한

경향성 한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배심원이 재 에서 설시를 증거제시 에 들

었을 때도 그 이후에 제시되는 각각의 증거를

더 엄격하게 평가하지는 않는 것으로 해석된

다. 증거의 증명력 평가에 해서 설시제시

차가 효과를 보이지 않는 이유는 참가자들

이 각 증거의 개별 인 증명력을 평가하기보

다는 모든 증거를 종합 으로 고려하여 증거

체의 증명력을 평가하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배심원들은 각 증거의 개별 가치를

평가하여 유무죄 단에 도달하기보다는, 빠

르면서 경제 인 휴리스틱을 사용(Gigerenzer &

Todd 1999; Payne, Bettman, & Johnson, 1988)하

여 결론에 도달하고자 하므로 검사가 제시하

는 증거뿐만 아니라 사건의 정황이나 주변

상황들에 의해 증거 체의 평가가 좌우될 수

도 있다.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유죄

단 역치에 나타난 설시 차의 효과는 그것

이 설시시 의 효과인지, 아니면 설시횟수의

효과인지 구별할 수 없다. 다만, 본 연구는 실

제 배심재 에서 증거제시 이 과 이후에 설

시를 두 번 반복하는 차와 증거제시 이후에

만 설시하는 차는 배심원들의 유죄 단 역

치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요한 암시가 도출

되었다는 의미를 가진다. 후속연구에서 유죄

단의 역치에 한 설시 차의 효과가 시

혹은 횟수의 효과인지를 명료하게 구별할 필

요가 있다. Heuer와 Penrod(1989)에 의하면, 증

거제시 과 후에 설시가 반복 으로 주어지

는 차의 한 가지 장 은 설시내용에 한

회상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이다. Elwork, Sales와

Alfini(1977)의 연구에서는 설시가 일찍 주어진

집단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더 잘 기억

하 고, 유죄증거에 한 기억은 설시가 일찍

주어진 집단과 늦게 주어진 집단에 사이에 차

이가 없었다. 비록 본 연구에서는 설시가 선

행하는 집단과 그 지 않은 집단 간에 증명력

에 한 평가 차이가 없었으나 연구에서와

같이 합리 의심 기 에 해서 설시가 일찍

주어지는 경우,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더

강렬하게 기억하게 하고, 결과 으로 유죄

단을 한 역치를 상승시키게 될 가능성이 있

다(Elwork, Sales, & Alfini, 1977).

그 밖에 다른 인지과정이 설시 차가 유무

죄 결정에 미치는 향을 설명할 가능성도 있

다. 석동 과 김미진(2013)은 민사사건에서 나

타나는 웰스효과(Wells effect)에 해 연구하

는데, 웰스효과는 통계 인 증거에 의해 피고

의 유죄에 한 주 인 확률이 높게 추론되

지만, 법 책임 결을 주 하는 상(wells,

1992)으로 이를 설명하기 해 ‘평결 오류

험성 지각’이라는 가설로 웰스효과를 설명하

다. ‘평결 오류 험성 지각’은 잘못된 평결

로 인한 험성(risk)이 높을수록 피고인이 법

책임을 질 확률을 높게 평가하면서도 법

책임이 있다는 평결을 주 한다는 것이다(석

동 , 김미진, 2013). 이러한 연구에 비추어보

면, 본 연구에서 설시를 증거 후에 제시하

는 차가 배심원의 단에 한 신 함이나

1종 오류(죄가 없는 피고에게 유죄를 선고하

는 오류)에 한 경각심을 상기시켜 평결 오

류 험성 지각이 높아지게 하 을 수도 있다.

혹은 설시를 증거 후에 제시하는 차가

참가자의 신 함을 증가시켜 유죄확률을 상

으로 낮추었을 가능성이 있다. 다시 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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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된 설시가 메타인지(metacognition)를 활성

화하는 역할을 하고 본인의 단에 해 신

하게 고려하는 경향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

다.

본 연구의 제한 은 참가자들이 평의 없이

개별 으로 평가와 단을 했다는 이다. 국

민참여재 에서 유무죄 평결은 7인 혹은 9인

의 배심원단 평의를 통해 결정된다. 배심원단

의 평의는 재 에서 제시된 증거에 한 기

억을 높이고, 각 배심원이 잘못 이해하고 있

는 내용을 바로잡는 데 효과 이다(Ellsworth,

1989; Hastie, Penrod, & Pennington, 1983). 따라

서 배심평의 과정에서 단역치에 한 설시

제시 차의 효과가 희석될 가능성이 있다.

한, 본 연구는 로 된 사건기록과 법 설

시를 읽고 평가하 기 때문에 비디오로 재

과 설시를 시청한 선행연구들과 평결 사

에 의해 구두로 설시가 제공되며 문서로도 함

께 설시가 제공되는 실제 재 과는 실험생태

학 인 차이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나

타난 증거 후에 설시를 제공하는 설시 차

와 증거 후에만 설시를 제공한 차 결과를

통해 재 기에 상 으로 약한 서면 정보

제공과 결 에 구두로 설시를 제공하는

재의 국민참여재 설시 차가 지니는 역치

단 정도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후속 연구

에서는 실제 국민참여재 에서 이 지는 평결

과정과 동일하게 참가자를 배심원단으로 묶어

서면과 구두설시를 활용한 재검증이 이루어져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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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Effect of the Jury Instruction Procedure on The Level of

the Threshold for the Decision to Convict

Yoori Seong Kwangbai Park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The jury instruction consists of a set of legal rules and provides a guide for jurors to interpret evidence

and the legal standard of a proof beyond reasonable doubt. Jury instructions are usually given after the

closing arguments (at the end of the trial). But some research has shown that jury instruction provided

before the evidence may have an impact on verdict. The present study was to determine the cognitive

process caused by early instruction: (1) Early instruction may influence the verdict by upwardly adjusting

the threshold for the decision to convict; (2) early instruction may influence the verdict through

evaluations of the probative values of evidence; (3) Or both. 187 people older than 20 years of age

participated in the on-line survey. With a trial scenario, one independent variable, Instruction Procedure,

was manipulated in three levels: before-and-after the evidence procedure, after-only evidence procedure,

and no-instruction procedure. The instruction procedure conditions did not show any difference in the

evaluation of the probative values of evidence. On the other hand, before-and-after condition showed the

lowest rate of guilty verdict and the highest probability of guilt for the defendant in the scenario. This

latter result clearly suggested that the instruction procedure affects the decision threshold. Specifically,

instruction provided twice, once before and again after the evidence, may upwardly shift the threshold for

the decision to convict.

Key words : jury instruction, proof beyond reasonable doubt, probability of commission, the threshold for the decision

to convict, evaluation of evidence


